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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뢰보 원 에 한 다 가 한 것 다 경우 에1. ?(

함)

신뢰보 원 통해 한 행 원 지만 재 실 에도 문규①

고 다.

헌 재 헌결 신뢰보 원 건 하나 공 견해 에 해당한②

다.

에 하 행 공 견해 여 단할 드시 행 직상,③

식 한 에 하여 담당 직상 지 무 등에 비 어 식 단하여

한다.

에 하 문 지 단체 에게 한 사업승 가 에 한 신,④

사업신청 민원 에 한 공 견해 다.

답 ①

해【 】

신뢰보 원 문 원 지만 본 과 행 차 등 개별 에 그 근①

가가 마 고 다.

헌 재 헌결 가 에 한 생할 뿐 민에 해 특 공②

견해 한 것 볼 수 없다.

공 견해 원 책 에 하여 루어 하나 그 한 무 단,③

함에 어 식 한 에 하지 고 실질 단해 한다 것 다.

문 지 단체 에게 한 사업승 가 에 한 신 행 청간④

신 민원 에 한 공 견해 니다.

행 계 특질에 한 다 가 하지 것 다 경우2. ?(

에 함)

가쟁 생한 행 라도 행 청 직 취 할 수 다.①

에 할 무 가 닌 한 과처 에 하여 미 납 한 개,②

한 당 득 청 사건에 원 청 하여 한다.

가변 상 문 규 없 경우에도 행 행 질에 비 어③

다.

민사 원 가 상책 건 행 행 여 심리 단할 수 다 것·④

다.

답 ②

해【 】

가쟁 생한 행 상 쟁 다 수 없 나 행 청 가변①

생하지 한 직 취 할 수 다.

무 가 닌 과처 취 사 므 취 없 당 득 청 민사②

원 할 수 없고 당 득 할 수 없다 것 다.

가변 행 행 고 한 특질 규 없 라도 질상 다.③

가 상 하 것 니므 취 가 취 하 라도④



년 차 경찰행정학과특채2012 1

우리경찰학원 병주 행정법

년 차 경찰행정학과특채2012 1

우리경찰학원 병주 행정법

단가 하다.

다 공 상 특별 계 특별행 계 가 닌 것 다 경우 에3. ( ) ?(

함)

경찰공무원 근무 계①

염병 강 수②

립 학과 재학생과 계③

가 납 계④

답 ④

해【 】

가 납 계 계에 해당한다.

다 사 고 보 태도 가 합하 것4. ?

도 통 시행규 항 별 에 한 행 처 질 규91 1 [ 28]①

다.

도 통 시행규 상 각 항 별 규 수가 고한도 규 한 것②

볼 만한 근거가 없 므 행 에 한 게15

수 다.

운 허 지처 험 것 므 과 민③

리 무에 변동 가 행 처 에 해당한다· .

별 운 허행 처 없어 민 하지 니만[ 28]④

원 에 다.

답②

해【 】

도 통 시행규 항 한 별 운 허행 처 할[1] 53 1 [ 16]

행 청 운 허 취 운 허 지 등 사무처리 함에 어 처리

과 등 사항 규 한 행 내 처리지 에 과한 것

민 나 원 하 없 므 동차운 허취 처 여 운,

허행 처 만에 하여 단할 것 니라 도 통 규 내 과 취지에 라

단 어 하 운 허행 처 하나 삼고 란 동차운 허,

취 지처 료 하 하여 규 또 사고 에 하여 그·

경 피해 도 등에 라 수 말하 것 러한 산에, ,

처 역시 행 청 내 사무처리에 한 재량 에 지나지 니할 뿐 규

가지 것 니다.

도 통 시행규 항 별 에 한 규 보 지처 개[2] 53 1 [ 16] ,

별 에 하 각 항 별 한 하여 한 다 무 무·

개 택시 운 사 갑 운 도 통 하다가 통경찰 에게 었다.

에 할 지 경찰청 경찰 도 통 항 같 시행규( ) 49 1 , 91

항 별 운 허행 처 에 거 갑에게 과하 다1 [ 28] 15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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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 간 경과시에 여 수 등 상계 뺀 수 산 수 리하고 그' '

산 수에 미 처 집행 뺀 수 처 하여 처 삼' '

취 처 또 지처 개별 하 것 하게 합리한 경우에 그,

처 감경할 수 다 것 지 각 항 별 규 수가 고한도 규 한,

것 라고 볼 만한 무런 근거가 없다( 1998. 3. 27, 97 20236).

행 에 한 사 통 에 한 다 가 한 것 다 경우5. ?(

에 함)

상 여 등 그 체 민 체 리 무에 직 변동①

래하 것 니어 라 행 상 수 없다.

행 에 해 헌 재 헌 원 통하여 통 할 수 나 시행②

할 무가 에도 거 하거나 가 경우에 헌 원 상

지 다.

헌 나 에 하 시행 규 원에 해 헌 또 하여 무 라고③

언하 결 나 라도 하 하여 그 시행 에 근거한 행 처

하 무 사 에 해당하 것 취 다.

고시가 다 집행행 매개 없 그 체 직 민 체 리 무나④

계 규 하 격 가질 에도 항고 상 행 처 에 해당 지 다.

답 ①

해【 】

행 에 한 하 것 다 다만 헌 재.①②

헌 원 하고 다.

헌무 결 처 그 하 가 하다고 볼 수 없어 취 사③

원 다.

고시가 다 집행행 매개 없 그 체 직 민 체 리 무나④

계 규 하 격 가질 에 처 에 해당하고 항고 상 행 처

에 해당 다.

행 행 무 취 에 한 다 가 한 것 다 경우6. ?(

에 함)

주운 단 한 경찰 행한 운 허 지처 취 사 에 해당한다.①

무 행 행 도 상당한 간 경과하게 경우 가쟁 다.②

행 행 가 무 나 지 도 무 라고 보 것 원 다.③

무 행 행 도 취 건 갖 경우 취 식 가④

가 하다.

답 ④

해【 】

무 언 미 취 하고 다 다만 취 건 비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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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다 다.

다 게 연결 것 다 경우 에 함7. ?( )

시 건 하 학 립 가 해 건-①

월 지 도 사 허가 간2012 2 25 -②

도 허가에 가 료 가 담-③

한 간 내에 공사에 착수할 것 건 하 공 수 매립 허 철 보-④

답 ③

해【 】

시 건 하 학 립 가 지 건-①

월 지 도 사 허가 한2012 2 25 -②

도 허가에 가 료 가 담-③

한 간 내에 공사에 착수할 것 건 하 공 수 매립 허 해 건-④

다 보 하 승계 한 것 개 가 다 경우 에 함8. ?( )

개2① 개3② 개4③ 개5④

답 ③

해【 】

하 승계 ㉠㉡㉢㉥

행 행 행 에 한 다 가 한 것 다 경우 에9. ?(

함)

특 해 리 또 포 계 타 상 변경 시키· · ·①

행 행 특허라 하 러한 특허에 여객 동차운수사업 에 한 개 택시 허 들,

수 다.

타 행 보 하여 그 시켜 주 행 행 가라 하②

가 공 수 매립 상 공 수 매립 허가 에 해당한다.

다 여지가 한 사실 나 계가 재하 것 가 니가 또 당한③

것 가 닌가 공 단하여 하 행 행 공 라 하 공,

지 에 등재가 에 해당한다.

타 행 한 행 들 행 행 수리라 하 러한 수리 체, ‘④

시 업 등 한 원 집계 에 한 시 도지사 검 결과 통보 경우 원· ’

매 묘개 과 후행계고처㉠

지가고시처 과 지수 처㉡

경사시험합격처 과 경사 허처㉢

재개 사업시행 가처 과 지수 재결처㉣

수강거 처 과 수료처㉤

지공시지가결 과 수 재결처㉥

보 역편 처 과 공 근무 원 집처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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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생하지 니하 수리행 처 지 다고 보 다.

답 ①

해【 】

동차운수사업 에 한 동차운수사업 허 특 에게 리 하여 주 행①

에 특별한 규 없 재량행 고 허 하 것 또한 행 청 재량에

한다 할 것 나 등 객 보 타당하지 다고 여겨지 경우에 재량,

남 다고 할 수 므 울특별시 개 택시 허에 한 지 등 객

타당 지 도 합리 해 고 어 한다( 1993.5.27, 92 19033).

공 수 매립 허처 특허 다 다 여지가 한 사실 나 계가.② ③

재하 것 가 니가 또 당한 것 가 닌가 공 단하여 하 행 행

라 한다 체 시 에 한. · (2005. 3. 31. 7428④

개 것 항 체 시 에 한 시행) 19 1 , · (2006. 9.

통 개 것 항 가22. 19686 ) 18 2 1 ( ) , 18 2 1

항 등 규 에 하 규 에 하여 체 시 원 집하고 하, 19

시 도지사 등 원 집계 에 한 검 결과 통보 후에 원 집·

할 수 다고 보 하고 라 체 시 원 집하고 하 시도지사 등에, ·

한 원 집계 수리 하 신고에 신고에 해당하 시 도지사 등 검, ·

결과 통보 수리행 행 처 에 해당한다( 2009.2.26.,2006 16243).

행 질 과태료 에 한 다 가 한 것 다 경우 에10. ( ) ?(

함)

행 질 과태료에 한 없 므 다.①

원 행 과 행 질 그 질 나 달리하 별개 것 므 행②

질 과태료 납 한 후에 사처 한다고 하여 사 재리 원 에 하

것 라고 할 수 없다고 보고 다.

헌 재 행 과 행 질 다 질 행 므 동 규 행③

에 하여 과하 행 질 과태료 지 과하 다 하 라도 처

지 본 신에 것 니라고 보고 다.

행 질 과 근거 가 에 하여 하므 지 단체 에 근거④

하여 과태료 과할 수 없다.

답 ②

해【 】

행 질 과태료에 한 질 행 규 고①

것 니다.

②

동차 시운행허가 가 그 허가 간 에 운,



년 차 경찰행정학과특채2012 1

우리경찰학원 병주 행정법

년 차 경찰행정학과특채2012 1

우리경찰학원 병주 행정법

행하지 니한 경우에 과태료 과하 것 당해 동차가 무등 동차 지 여

계없 미 등 동차 등 또 실 거나 식별하 어 게 어,

시운행허가 경우 지 포함하여 허가 과 간 어나 운행하,

행 에 하여 행 질 재 가하고 하 취지라고 해 므 만,

시운행허가 간 어 운행한 가 등 차량에 하여 그러한 행 한 경우라 과

태료 재만 게 겠지만 무등 차량에 하여 그러한 행 한 경우라 과태료,

별도 사처 상 다 도( 1996. 4. 12, 96 158).

행 질 과태료 행 상 무 에 하여 가가 통 에 하여③

과하 재 특 행 과 복 없지 므( ) · ,

어 가 남 여지가 할 수 없다 헌재(

헌1994.06.30, 92 38).

천만원 하 과태료 과할 수 다1 .④

공 상 계 에 한 다 가 하지 것 다 경우 에11. ?(

함)

행 행 차 공 상 계 에 한 규 고 지 다.①

공 상 계 에 하여 체결 가 한 수 다.②

공 상 계 에 한 다 항고 상 것 다.③

공 상 계 경우에도 우 원 므 상 한계 지켜 한다.④

답 ③

해【 】

공 상 계 에 한 다 당사 에 하고 항고 상 것 니다.

행 행 에 한 다 가 하지 것 다 경우 에12. ?(

함)

행 행 공 직 하 문규 없다.①

원 과학 술 과 검 에 한 처 과 하여 원 과②

술내 에 합한지 여 심사할 수 다고 보 다.

행 행 한 처 청 그 행 행 에 하 가 경우 별도 근거가 라도③

스스 행 행 취 할 수 다.

무 사 하 가 행 행 에 해 가변 생하지 다.④

답 ②

해【 】

에 비 어 보 과 도,

검 함에 어 과 심사 에 라 심사 원 심사 거 고 또 검 상 단,

사실 가 없다거나 사 통 상 당하다 등 재량 탈한

것 닌 상 그 검 하다고 할 수 없다( 1992.4.24, 91 6634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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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 차 에 한 행 차 그 과에 한 다 가 한 것13. 「 」

다 경우 에 함?( )

견 하여 당사 등 행 차 에 하여 당해 사 사결과에 한 문①

타 당해 처 과 문 열람 또 복사 청할 수 다.

시 하 무 사 취 사 별 에 라 무 하 나 취 할 수②

하 가 다 시 하 통상 무 사 보고 다. .

사 통지 견 차 상 처 무 과하거나 한하 처· ‘③

여 에 신청에 한 거 처 당연 포함 것 니다’ , .

행 청 어 처 하 지가 하 라도 처 경 나 처 후 상 태동④

등 다 사 고 하여 처 문언과 달리 다 처 지 포함 어 것

해 할 수 다.

답 ③

해【 】

신청에 처 루어지지 니한 경우에 직 당사 에게 과 지 니하

므 특별한 사 없 한

( 2003.11.28, 2003 674).

행 실 보수단에 한 다 가 한 것14. ?

집행 차 계고 집행 에 한 통지 직 강 비 징수 순 진행, ,①

다.

행 에 행 과 행 질 행 질 과태료 과징②

다.

행 상 강 집행에 집행 강 징수 집행 행강 직 강 가 다, , ( ), .③

공무원에 한 징계처 행 에 한다.④

답 ③

해【 】

집행 차 계고 집행 에 한 통지 실행 비 징수 순 진행 다, , , .①

과징 행 질 니다 과징 행 한 득 탈하 것.②

다.

공무원에 한 징계처 행 내 징계 라 에 행 과 별 다.④

다 행 상 시강 에 한 사 다 보 가 하지 것 다15. . ?(

경우 에 함)

청 그 공무원 하여 운 하 사행 게A 2000.5.1. 甲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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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 상 시강 그 본질상 행 달 하여 가피한 한도 내에①

허 다.

단 실시하 에 없다 갑 항하 단 공무원 등 과도하②

게 실 행사 하여 갑에게 해 가하 다 가 상 문 가 생할 지가 다.

단 하 갑에게 사 통지나 견 여하지 다고 하여 차 원③

에 것 볼 수 없다.

행 상 시강 에도 원 주 가 므 단 공무원 등 없④

단 한 행 한 것 다.

답 ④

해【 】

행 강 행 상 강 집행 원 하 가 청 가 과[1] ,

에 하고 본 해 지가 큰 행 상 시강 어 지나,

강 수단 라고 할 것 다 러한 행 상 시강 엄격한 실 상 근거 필.

할 뿐만 니라 그 동에 어 규 에 도 다시 행 상 해가,

에 하고 다 수단 행 달 할 수 없 경우 어 하 러한 경우에, ,

도 그 행사 필 한도에 그쳐 함 내 하 리상 한계에 다

주 가 행 상 시강 에도 지에 하여 란 나 행 상 시강[2] ,

상 행 다릴 시간 여 가 없 하 없 실 행사하

것 그 본질상 건 하고 어 다 그 달 할,

수 없다고 할 것 므 원 주 가 지 다고 보 할 것 다 한편.

사건 항 수거에 청문 나 견 등 차보 에 한 규 고 지

나 행 상 시강 에 한 해에 하여 실 가하 라 특

에 비 어 사 차 하 어 다 고 하 차 원,

에 것 볼 수 없다 헌재 헌가( 2002.10.31, 2000 12).

다 가 상 상 물 하 한 상책 에 한 태도 합16. 「 」

하지 것 다 경우 에 함?( )

물 또 하 에 한 수 한도 결 함에 어‘ ’ 3①

해 리나 질과 해 도뿐만 니라 해행 가 갖 공공 내

과 도 그 지역 경 특수 공 규 에 하여 보하 경 해, , ,

지 또 경감시키거나 해 피할 무 그 난 도 등 여러사 합

고 하여 체 사건에 라 개별 결 하여 한다.

재 사 참 사 에 해당할지언 결 지 건에 해당 지②

다.

단 하게 하여 그곳에 릴식 리 등 지 니하, ‘ ’ 7甲

거나 등 게 물과 다 내 게 물 라 비 게 물‘ ’ ·

에 한 항 에 근거하여 수거하 다당시 단 공무원 등24 3 4 . 乙

시하지 나 한 시하 갑에게 시하고 수거 하 ,

사 통지나 견 여하지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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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 우 도 가 실 그 곳 걸어가 보행 가 강물에 쓸 사한 경③

우 사고 당 집 우가 빈도 강우량에 해당한다 가항 에 한 것, 50

볼 수 다.

비 여 단함에 어 사 합 고 하여 리 가④

그 물 험 에 비 하여 사 통 상 도 무 다

하 지 여 그 삼 한다.

답 ③

해【 】

다2005.1.27,2003 49566①

재 사 참 사 에 해당할지언 결 지 건에 해당 지②

다 다( 1967.2.21,66 1723).

집 우 도 가 실 그곳 걸어가 보행 가 강물에 쓸 사한 경③

우 사고당 집 우가 빈도 강우량에 해당한다 사실만 가항 에, 50

한 것 볼 수 없 므 도 리상 하 해 한다(․

다2000.5.26, 99 53247).

비 여 단함에 어 사 합 고 하여 리 가④

그 물 험 에 비 하여 사 통 상 도 무 다

하 지 여 그 삼 한다 다(2001.7.27,2000 56822).

가 상책 에 한 다 태도 가 합하 것 다 경17. ?(

우 에 함)

가 상 생 신체 해에 한 료 지 만 규 하고 므 재산· ,①

해에 해 료 청 할 수 없다.

역병 하여 사 마 다 도 경비 도②

가 상 항 단 어 신 에도 해당하지 므 가 상 청 하2 1 ,

하 것 해 지 다.

나 헌 재 재 가 상 에 말하 공무원에 해당하지 다2 .③

가 상청 행 해 한다.④

답 ②

해【 】

재산 해에 해 도 료 청 할 수 다.①

역병 하여 사 마 다 도 경비 도②

가 상 항 단 어 신 에도 해당하지 므 가 상 청 하2 1 ,

하 것 해 지 다 다( 1998.2.10, 97 45914).

나 헌 재 재 가 상 에 말하 공무원에 해당한다2 .③

가 상청 에 해 민사 에 하고 다.④

행 심 재결에 한 다 가 하지 것 다 경우18. ?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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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함)

처 당에 한 단 시 원 처 시 단해·①

한다.

원처 에 한 취 재결 후에 행한 처 청 원처 취 처 항고②

상 다.

행 심 원 심 청 날 내에 재결 하여 하나 원60 ,③

직 연 할 수 다.

재결 당해 처 에 한 재결주문 그 가 건사실 과 단에④

만 미 다.

답 ②

해【 】

원처 에 한 취 재결 경우 처 동 하고 행 청 원처

에 한 취 처 하 미 에 없 므 항고 상 지 다.

행 당사 과 원고 격에 한 다 가 하지 것 다19. ?(

경우 에 함)

경 향평가 상지역 에 거주하 주민 라도 해 또 해우 여①

계없 헌 상 경 또 경 책 본 에 근거하여 공 수 매립 허처 과 지개량

사업시행 가처 무 할 원고 격 다.

연물 도룡뇽 또 그 포함한 연 그 체 수행할 당사②

할 수 없다 것 다.

가가 계 과 한 사무 처리에 하여 지 단체 상③

취 할 수 없다.

경상 에 한 해 또 해 우 가 것 사실상 어 원고 격④

경상 해 리라고 상 향 내 주민들 비 하여 그 향

내에 물 경 하 등 실 한경상 향 하 도 포함 다고 할 것

나 단지 그 향 내 건물 지 하거나 경상 시 향 하 그, ·

포함 지 다고 할 것 다.

답 ①

해【 】

헌 항에 하고 경 에 한 규 만 그 리 주체 상 내35 1 · ·

행사 등 체 립 어 다고 볼 수 없고 경 책 본 도 그 규· , 6

내 등에 비 어 민에게 체 리 여한 것 볼 수 없다 경,

향평가 상지역 에 거주하 주민에게 헌 상 경 또 경 책 본 에 근거하

여 공 수 매립 허처 과 지개량사업 시행 가처 무 할 원고 격 없다

다만( 2006.3.16, 2006 330). , 경 향평가 상지역 주민 라 할지라도 공

수 매립 허처 등 하여 그 처 과 비 하여 수 한도 경피해 거

나 우 가 경우에 공 수 매립 허처 등 하여 경상 에 한,

해 또 해우 가 다 것 함 그 처 등 무 할 원고 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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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다 합( 2006.3.16, 2006 330).

다 보 행 상 허 지 행 쟁 수단 게 짝지어진 것20. ?

① ㉠㉡

② ㉣㉤

③ ㉢㉣

④ ㉡㉢

답 ④

해【 】

행 상 항고 취 무 등 고 무, ,

행 과 청 지 다 취 상 처 과 재결 므.

재결취 허 다 무 행 행 상 지 나 무 행심 행.

심 상 허 다 당사 행 상 고 다. .

무 행심 무 행㉠ ㉡ ㉢

당사 재결취㉣ ㉤


